
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

1.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가. 개정 이유

ㅇ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

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

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

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

수 있는바,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, 오리 부화용 수

정란,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, 감자칩 제조용 감자

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

려는 것임.

나. 개정 내용

ㅇ 농축산물 가격 및 서민 생활물가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산물 등

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

- 닭고기(한계수량 30,000톤), 오리 부화용 수정란(한계수량 10톤),

대파(한계수량 5,000톤), 무(수입 전량)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

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

-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,00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

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



ㅇ 관세율 인하에 따라 관련 물품의 물가 안정 및 물자수급 원활

화 등에 기여 전망


